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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 2018. 7. 23(월) /총 1매(본문 1매)

담당
부서

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
∙과장 이유리, 사무관 정재형, 주무관 안정석

∙☎ (044) 201-4284, 4311, 4293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‘ 국토부“신고 누락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모두

철거하라”.... 규제에 우는 친환경차 관련

□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(17.9)해

공동주택 단지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시 허가 요건 및 동의  

요건을 대폭 완화*하였으나, 

* 허가요건(허가→신고), 동의요건(입주민의 2/3이상 → 입주자대표회의 동의)

ㅇ 산업부·환경부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 충천시설을 설치

하면서, 지자체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한 일부 사례가 있는 것

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
□ 국토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원상 

복구(철거 등) 지침을 내린 바는 없으며,

ㅇ 일부 지자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

방안 등에 대해 산업부·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.

 

< 관련 보도내용 (전자신문 7.22) >

◈ 국토부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원상복구(철거)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.

- 국토부의 최근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“공동주택관리법”에 의해

“증축”신고에 해당하며,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지침 시달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

건설공급과 정재형사무관(☎ 044-201-337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